
학교장 확인서(제1회 경민대학교 전국태권도 대회)

■[전국 대회 참가신청용 2023.3.1 이후 적용]

학교장 확인서

학교명 진광고등학교

종목명 태권도

출석인정

일수
 (초) 20일,  (중) 35일, (고) 50일

학교

담당자

성  명 김종진 종별 남고

연락처 010-8504-6745
적용년도

(기간)

2023년

(’23.3.1. ~ ’24 2.29.)

대회 및 훈련 참가 사용일수와 최저학력제 확인 현황

순 이름
①누적사용일수

/인정일수

②최저학력제

확인(○,×)
순 이름

①누적사용일수/

인정일수

②최저학력제

확인(○,×)

1 오현제 5/50 0 11

2 신화용 6/50 0 12

3 김정민 3/50 0 13

4 윤동근 6/50 0 14

5 손성민 6/50 0 15

6 전태용 6/50 0 16

7 17

8 18

9 19

10 20

 ※ 작성방법
① 학교급별 허용일수 적용: 대회·훈련 참가 누적사용일수 기입 / 출석인정일수 (초) 20일, (중) 35일, (고) 50일
   예) 학기 초부터 현재까지 대회 및 훈련참가 출석인정결석일수 총합이 10일 경우 ⇨ 표기: (고) 10/50
② 최저학력제: 단위 학교에서 확인 여부만 표시 ※ 학교장 확인: ○표시, 학교장 미확인: × 표시
   ※ ‘×’ 표시는 최저학력 미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
   ※ 학교장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선수 최저학력 도달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기초

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  - (대상/기준) 초4 ~ 고3 / 해당학년 과목평균(초 50%, 중 40%, 고 30%)적용
  - (성적적용) 1학기(전년도 2학기말 성적), 2학기(당해연도 1학기말 성적)
  - (초등학교) 지필고사 미실시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여부 결정
  - (최저학력 미도달) 학교장은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하여 미도달 학생선수 이수 후 대회참가 가능
  - (관련법령)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, 동법 시행규칙 제6조

위와 같이 대회 및 훈련 참가 사용일수와 최저학력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.

2023년  07월  05일

진광고등학교장             (직인)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
